
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-49호

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무단시설물에 대하여「국유재산법」
제74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
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
2025년 03월 18일

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

1. 공 고 명 : 군산항 장산도 인근 무단시설물(폐건축물·집기 등) 자진철거 명령 

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25. 3. 21. ∼ 2025. 4. 4.(14일간)

3. 공고사유 : 무단방치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능

4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
5. 공고내용 :

○ 무단방치 시설물의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항만시설의 원상회복

(자진철거) 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원상회복(자진철거) 명령을 이행하지

아니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제2조에 따라

행정대집행 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

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6. 기  타

○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

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(담당 고지우, 전화 063-441-2255)로

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 공고 대상 적치물 사진 및 위치도 1부. 끝.



붙임 1 무단시설물 위치,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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